
       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2. 2018년 개정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(안) 
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양식을 작성, 1. 17(목)까지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 다         음  -

         가. 개정(안) 주요내용(세부내용 붙임 1 참조)
           ㅇ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
           ㅇ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추징 예외사유 추가
           ㅇ 가업상속 후 합병·분할 시 고용유지 판단기준 신설
            - (합병후가업법인의기준고용인원)=(가업법인고용인원)+(피합병법인고용인원)
            - (분할후가업법인의기준고용인원)=(가업법인 고용인원)+(분할법인고용인원)

         나. 제출처 : 이메일 제출(kbizmutual@kbiz.or.kr)

붙  임 : 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개정(안) 주요 개정내용 1부
        2. 의견제출 양식 1부

       * 붙임자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successbiz.or.kr) 공지사항 110번 게시글 참조.  끝.

“혁신과 협업,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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